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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인도 더 이상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우크라이나 전쟁, 10·29 이태원 

참사2, 튀르키예 강진 등 갈수록 안전과 트라우마 문제가 우려되는 현장으로 많은 한국 언론

인들이 취재를 나서고 있다. 과거엔 찾아볼 수 없었던 언론인 개인을 겨냥한 무분별하고 공

격적인 온라인 괴롭힘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대전환이 코로나 팬데믹 국면으로 더욱 

가속화하면서 대형 포털과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뉴스 소비가 늘어나고, 정치양극화와 

‘팬덤 정치’의 확산 등으로 각종 이슈가 정쟁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뿐만 아니라 시대 흐름에 비해 더디게 변화하는 언론사 특유의 조직 문화는 뉴스룸 내 

소통 문제도 낳고 있다. 세대별, 성별 등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로 현장기자와 데스크 간에 취

재 및 보도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적잖이 불거지고 있다. 게다가 강한 위계질서 아래 관행적

으로 이어져오던 상명하복식 언론 문화 중 일부는 직장 내 괴롭힘의 범주로까지 인지되고 있

다. 그러다 보니 ‘도덕적 상해3’라는 새로운 유형의 트라우마도 함께 언급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언론인의 트라우마 문제가 최근 들어 주목받기 시작한 것과 달리 

해외에서 저널리즘과 연관된 트라우마 개념이 태동한 것은 1990년대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4 

언론인도 경찰관, 소방관, 응급구조요원처럼 사건사고 현장에서 트라우마의 영향을 받는 ‘심

리적 외상 관점의 고위험군 직군’이라는 인식이 형성된 것이다. 

국내에서는 방송기자연합회가 2011 방송기자 ‘여름호’에 다트센터 아시아-태평양지역 

기자 펠로우십 후기에 대한 기사를 실은 것을 시작으로, 저널리즘과 트라우마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2014년 4월 2일 방송기자연합회 저널리즘아카데미 수습기자 과정부터 ‘사건

사고 취재와 트라우마 극복’ 관련 강의가 도입됐다. 대형 재난뿐 아니라 일상적인 사건사고 

취재 보도에서도 언론인들이 타인의 죽음과 고통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경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부터였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한국 사회에 ‘트라우마’에 대한 용어의 사용이

나 인식은 커졌지만 언론인의 트라우마로까지 그 관심이 확장되지는 못했다.

2018년 미투 운동, 그리고 2019년부터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소위 ‘좌표 찍기’와 

‘신상 털기’ 등 기사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언론인을 향한 온라인 공격의 수위가 높아졌다. 

2020년 포털 사이트의 연예 뉴스와 스포츠 뉴스의 댓글창이 닫히면서 정치·사회 분야 뉴스 

댓글창으로의 댓글 유입이 늘었고, 기사를 작성한 언론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선 공격

도 함께 증가했다. 특히 여성기자들을 겨냥해 댓글은 물론 온라인 박제 사이트나 동영상 플랫

폼 등에서 조롱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의도적이고 집요한 괴롭힘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여성기자협회 등 국내 언론 유관기관이 본격적으로 ‘언론인의 

심리적 트라우마’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2021년 한국기자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국

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다트센터, 구글뉴스 이니셔티브가 공동으로 첫 공식 트라우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한국기자들은 10명 가운데 8명(544명 가운데 78.7%)이 근무하면서 트라

우마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사건별로는 ‘희생자 가족 및 관련 단체 취재’, ‘아동학대 사건’, 

왜 ‘언론인 트라우마 가이드북’이 필요한가?

2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를 두고 어떻게 호명하면 좋을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10·29’ 참사로 부르기로 한 언론은 해당지
역이 특정 사건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막고, 지역의 주민과 상인들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였다. 지역명을 토대로 ‘이태원 
참사’로 부르기로 한 언론은 해당 사건이 그 지역이기 때문에 발생한 특수성이 있고, 추모 등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오히려 지역의 이름이 같이 불리는 게 
공동체 전체의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트라우마의 관점에서 언론사들이 참사를 어떻게 호명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본고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라 쓰기도 한다. 

3   도덕적 상해(Moral Injury)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트라우마의 경험으로, 의료계에서는 ‘도덕적 손상’이라고 쓰기도 하지
만 언론에서는 다시 복구되지 못하는 ‘손상’이라는 단어보다는 다시 나아질 수 있다는 관점을 강조해 ‘도덕적 상해’라 쓰기로 한다.

4   현대 정신외상학의 창시자 가운데 한 명이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라는 개념을 처음 정의하는데 일조한 프랭크 옥보그(Frank Ochberg) 미국 미시
건 대학 정신의학과 교수에 의해 언론인도 트라우마를 경험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옥보그 박사는 1991년 다트 재단의 후원을 받아 저널리즘과 트라우
마 관련 저널리즘 학생들을 위한 첫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이후 저널리즘과 트라우마를 위한 ‘다트센터’를 설립해 언론인들의 트라우마 스트레스에 대
한 이해를 높이고 트라우마 스트레스 전문가들이 언론인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도왔다. 현재 다트센터의 본사는 미국 뉴욕 컬럼비아 대학 저널리
즘 스쿨 산하에 있으며, 아시아지부는 호주 멜버른에 있다. 

‘언론인 트라우마 가이드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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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사건’, ‘대형화재 및 폭발·침몰 사고’, 그리고 ‘성범죄 사건’의 순으로 트라우마를 많

이 경험했다고 전했다.5 성별로는 남성 기자가 77.5%, 여성 기자가 80.8%가 트라우마를 경

험했다고 답해, 언론인의 트라우마 이슈는 남녀 언론인 모두를 아우르는 이슈인 것으로 나

타났다.6 

국내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가 언론인의 심리적 트라우마에 주의를 

환기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많은 언론사들이 ‘트라우마’의 관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취재

하고 달리 보도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고, 현장취재 후 힘들어하는 언론인을 위한 

심리 상담이나 의학적 진료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 시

작했다. 

그러나 아직 트라우마를 이해하는 언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지, 

혹은 언론사가 보다 안전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등 방법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개별 언론사가 독자적으로 대처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그리고 다트센터와 구글뉴스이니

셔티브는 2022년 6월 트라우마에 대응하기 위한 TF인 ‘언론인 트라우마 위원회’를 만들었

다. 구체적인 실태 파악을 위해 안현의 이화여대 심리학과 교수 연구팀과 트라우마 관련 ‘포

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시행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전문가들과

의 협력을 통해 언론인과 트라우마 관련 첫 버전의 가이드북을 제작하게 됐다. 

취재 환경의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안전 이슈가 대두하는 요즘, ‘언론인 트라우마 

위원회’의 이번 결과물이 한국 언론계가 트라우마에 대해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기자들이 좋은 보도를 보다 오래 하기 위해서는 언론인이 건강해야 하고, 건

강한 언론인이 건강한 보도를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언론인이 경험하는 트라우마는 더 이상 개인의 이슈가 아니라 언론사 조직 차원의 문

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019년 호주에선 한 언론인이 지속적인 사건사고와 법조 취재로 

PTSD(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겪게 된 뒤 기자생활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게 되자 소속 언

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 이긴 사례도 나왔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 기업이나 조직이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을 챙기는 이유는 단순히 비용

이나 인력의 효율적 관리, 법률 리스크 대비 등에만 그치지 않는다. 언론사가 언론인뿐 아니라 

취재원, 나아가 독자나 시청자의 심리적 안전까지 고려하는 ‘트라우마 공감 언론(Trauma-

Informed Journalism)7’으로 나아갈 때, 사회로부터도 더 신뢰받고, 지속 가능한 조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3. 6.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다트센터, 구글뉴스이니셔티브 공동 TF

                                                          ‘언론인 트라우마 위원회’

5   사건사고 항목별 트라우마 경험 빈도를 0~4점(전혀 없음~매우 많이 있음)으로 점수를 매긴 뒤 평균값을 낸 결과, ‘희생자 가족 및 관련 단체 취재’가 
2.80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아동학대’(2.63) 사건, ‘자살사건’ (2.52), ‘대형화재 및 폭발·침몰 사고’(2.43), ‘성범죄’(2.38) 사건이 그 뒤를 이었다. 전
문가들은 ‘2(가끔 있음)’ 단계부터 이상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 및 분석 과정에 자문위원으로 함께한 안현의 이화여대 심리학과 
교수는 “트라우마 평균값이 2를 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기자들이 업무상 트라우마에 지속해서 노출되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진단했다. 

6   해외연구에서도 대부분의 사건에서 언론인의 성별에 따른 트라우마의 영향을 받는 정도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다만 성범죄 사건 취재의 경우에만 여
성 기자가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다트센터, 구글뉴스이니셔티브의 설문조사에서도 성범죄를 취재하는 경우 
여성 기자는 63%, 남성 기자 30.1%가 심리적 외상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그 외에는 온라인 공격과 관련해 여성 언론인이 더 타깃이 되고 있으며, 그 과정
에서 트라우마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7   Trauma-Informed Journalism에 대해 ‘트라우마 이해 기반 언론’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지적인 이해를 넘어 정서적 이해와 공감까지는 포함
한다는 면에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사회공헌특임이사인 정찬승 선생이 강조하는 표현인 ‘트라우마 공감 언론’으로 쓰기로 한다.

‘언론인 트라우마 가이드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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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인 트라우마’의 이해

‘언론인의 트라우마’는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문제다. 당사자가 직접 목소리

를 내지 않으면 드러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통상 언론인들은 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분리해 취재하도록 요구받는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돌보는 대신 감추거나 오히려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기자 사회의 오래된 문화와 관행 때문에 트라우마8를 겪는다는 것만으로도 마치 기자 

개인의 정신상태가 나약하거나 업무에 적응을 못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시절도 있었다. 이런 연

유로 ‘언론인의 트라우마’는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알려진 측면이 있다 

1) 트라우마 반응의 특징

     
● 뇌의 신경전달물질과 호르몬의 항상성9이 깨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몸에 저절로 나타나는 반응이다”  

●  죽음, 심각한 상해, 성폭력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뻔한 사건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

으로 경험한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다. (APA102013) 

   →  “소수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을 경험한 누구에

게나 나타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다”

●  트라우마 반응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다. 어떤 사람에게는 발생 즉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난 뒤 경험할 수도 있다. 

● 이번에는 괜찮아도 비슷한 다른 사건 취재 때는 괜찮지 않을 수도 있다. 

2) 대표적인 트라우마 반응은?

단기적으로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 급성 스트레스 반응

   :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 호흡이 가빠짐

   :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예민한 상태 지속 (‘과각성(過覺醒)’)

   : 충격적인 기억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재경험’ 혹은 악몽

   : 현실과 꿈의 경계가 혼동되는 ‘해리’ 현상

   : 두통, 소화불량, 불면 등의 증세

   : 불안감, 우울감, 비관적, 염세적 생각 등 

인간에겐 타고난 회복력이 있어 트라우마를 겪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급성 스트레스 반

응’들은 대개 1달 안에는 괜찮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언론인들은 일반인보다 회복탄력성이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한 달 후에도 ‘재경험11’, ‘회피12’, ‘과각성13’, ‘부정적인 감정과 사고14’ 같은 네 가지의 증

상이 계속되고, 집안일이나 직장 업무, 대인 관계 등을 예전처럼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 

계속된다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의심해야 한다.

 8   국가트라우마센터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의학적 관점에서 제작한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의 정의에 따르면 ‘트라우마(Trauma)란 일
반적인 스트레스 범주를 넘어서는 충격적이고 압도적인 경험으로 사람의 몸과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사건’을 의미한다. 

 9   항상성’이란 다양한 자극에 반응하여 개체 혹은 세포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의미한다. 

10   미국정신의학회의 ‘정신 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에서 사용하는 정의로 국제 보건 기구에서 공인한 국제 질병 분류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
고 있는 체계 중 하나이다. 2013년에 다섯 번째로 개정된 DSM-5가 출간되었다.

11   ‘재경험’은 외상 사건이 끝난 뒤에도 사건과 관련된 기억과 감정이 의식 속으로 자꾸 침투하는 증상이다. 사건과 관련된 기억이 자꾸 떠오르거나 꿈을 꾸고, 
그 사건이 지금 당장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재현 경험을 하기도 한다.

12   ‘회피’는 외상 사건과 관련된 기억이나 감정을 떠올리지 않게 하려는 증상이다. 사건과 관련된 대화를 하지 않으려 하고, 사건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사람, 
장소, 활동, 상황 등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13   ‘과각성’은 과민하게 항상 주위를 경계하고 작은 자극에도 과도하게 놀라는 반응이다. 항상 위험에 처해 있는 것처럼 느껴 잠들기 힘들거나 숙면을 취하기 
힘든 불면증을 겪을 수 있고, 작은 사소한 일에도 크게 짜증을 내거나 분노를 표출하게 된다. 

14   ‘부정적인 감정과 사고’는 외상 사건과 관련된 인지와 감정에 있어 부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외상 사건의 일부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외상 사건의 원인
이나 결과를 왜곡하여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이나 타인을 책망한다. 자신과 타인 및 세상에 대한 과도한 부정적인 신념을 나타내면서 소외감을 느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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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이 되면 혼자만의 힘으로는 회복하기 쉽지 않고, 약물치료 같은 의학적 치료가 필요

한 단계이다. 치료를 받으면 개선될 수 있기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대신 혹은 최근엔 ‘외상

후 스트레스상해(PTSI)15’라고 부르자는 의견도 있다.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할 경우 일상생활과 

업무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건강이 악화되고 최악의 경우 자살로도 이어질 수 있어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간혹 사건을 경험한 후 한동안 잘 지내다가 몇 개월 또는 몇 년 후 뒤늦게 PTSD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미지1> 단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비교

           

또 장시간 반복적으로 트라우마에 노출될 경우 PTSD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만성적인 트라

우마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 만성적 트라우마 반응

   : 극심한 피로

   : 짜증, 비이성적으로 갑자기 화를 내고, 감정이 격해짐. 

   : 혹은 반대로 웬만한 사건, 사고에도 놀라지 않을 정도로 무뎌짐. (무감각)

   : 주변사람과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주변으로부터 고립되려는 경향

   : 매우 강렬한 공감과 감정 노동으로 “공감피로16”로 이어질 수 있음.

      →  자신이 맡은 바를 잘 해내고 있지 못한다는 효능감의 저하 혹은 언론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를 넘어서 과도한 책임감을 느껴 직

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더 돕지 못하는 상황 등에 회의를 느낌.

   : 무력감, 죄책감을 느껴 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등의 증상을 보임.

   : 모든 것을 기억하거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음. 

트라우마가 만성화되면 “세상은 살아갈 만하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다” 같은 핵심 신념

이 깨지면서 남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될 수 있다. 

15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라고 불리면서 다시는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오해되기도 하는데, 상해처럼 치료를 받으면 나아진다
는 면에서 최근에는 ‘외상후 스트레스상해(Post-Traumatic Stress Injury)’라고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PTSD가 의학계에서 워낙 널리 쓰이다 보
니 PTSD라는 명칭을 바꾸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16   ‘공감피로(Compassion fatigue)’는 타인의 상황에 지나치게 감정이입 되고 공감하게 되면서 경험하게 되는 소진 현상으로, 2차 외상성 스트레스에 준한다
고 보기도 한다. 

17   안현의 외. 2023. 언론인 트라우마 회복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연구. 이화여대 심리학과 소속 이화트라우마연구실. 

18   ‘해리 반응’이란 외상 사건 이후 나타나는 방어기제의 하나로, 의식적 자각을 통해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 자기를 분리시켜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현상이
다.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실제와 꿈을 혼동하는 현실감각 상실, 타인과 자신을 구별하지 못하는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사례1> 언론인들이 경험한 대표적인 트라우마 반응17

‘언론인트라우마위원회’와 안현의 이화여대 심리학과 교수 연구팀의 언론인의 트라우마 관련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재경험이나 악몽 등의 침습 현상, 외상 사건과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회피 현상, 과도한 책임감이나 해리18 증상, 부정적 사고, 과각성과 수면 장애 등이 언론인들이 겪

은 대표적인 트라우마 반응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증상을 경험하던 당시에는 자신

이 경험하고 있는 반응이 트라우마로 인한 것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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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트라우마 위험요인

그렇다면 대표적인 트라우마의 위험 요인은 무엇일까?

국가트라우마센터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2년 작성한 의학적 관점의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상성 사건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아

동, 장애인 같은 취약한 대상자 관련 사건인 경우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참혹한 장면에 노

출되는 경우 ▲대인 간 폭력이나 성폭력 관련인 경우 ▲가까운 사람이 숨지는 경우 ▲심각한 부

상을 입은 경우 ▲돌발적으로 발생한 통제가 어려운 사건인 경우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인 경우 트라우마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 

      

언론인들도 이런 사건들을 취재할 때 트라우마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음을 알고 주의하여야 

하며, 취재 후에도 트라우마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지 자신의 상태를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4) 취재·보도로 인한 ‘트라우마’ 영향권은?

다트센터와 BBC가 분석한 ‘트라우마 파급효과’ <이미지2>를 보면 ▲현장에서 직접 사안을 

취재한 언론인뿐 아니라 ▲현장에 있었지만 직접 취재하지 않은 스태프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관련 영상에 노출된 영상편집자 ▲상황을 보고 받은 캡(사건팀장)이나 데스크 ▲언

“현장에 가면 눈빛을 만나잖아요. 유족의 눈빛, 가해자의 눈빛, 법정에서 선고를 받는 피의

자의 눈빛 그런 게 좀 안 잊혀 가지고 시시각각 떠오른다거나 심장이 갑자기 뛴다거나”

“희생자의 입장에서 상상하게 된다거나 배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식의 악몽을 꾼다거나 

그랬던 게…. 기억이 나고요”

“(사건이랑) 감정이랑 분리를 잘하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숨이 잘 안 쉬어지는 현상이 일주

일 뒤부터 있더라고요”

“이태원을 못 가겠는 거예요.”

“오히려 일이 없으면 더 생각나니까 미친듯이 일을 몰아붙여서 했어요”

“(이태원) 사건 터지고 일주일 정도 현실과 꿈을 잘 구별 못 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가장 슬퍼해야 할 사람들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슬픔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죄책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밤에 잠을 잘 못 자겠는 거예요.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서 잠이 잘 안 와요.”

“힘든 줄 몰랐는데 제가 엄청나게 예민해진다거나 또 과한 분노가 갑자기 생긴다거나 하더라고요”

언론인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돌보기 위한 시작은 트라우마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트라우마

의 충격과 그로 인한 반응들에 대한 충분한 숙지에서 시작된다.

- 외상 사건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 취약한 대상(아동, 장애인 등) 관련 사건

- 대규모 피해 발생 또는 참혹한 장면에 노출되는 경우

- 대인 간 폭력, 성폭력과 연관된 경우

- 가까운 사람의 사망과 연관된 경우

-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

- 돌발적인 발생, 통제가 어려운 사건인 경우

-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인 경우

<표1> 대표적인 트라우마 사건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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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인의 가족이나 연인, 동료, 그리고 가장 넓게는 ▲시청자나 독자 등 뉴스 소비자까지 취재·보

도로 인한 트라우마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지적한다.19

<이미지2> 트라우마 파급효과20

10·29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여러 언론사에서 속보를 취재하고 지속적인 보도를 하면서 심

리적 외상을 호소한 사람들이 있었다. 언론사에서는 이제 직접 취재를 나간 현장 기자뿐 아니라 

그 사안을 다루는 모든 관계자들, 그리고 뉴스나 속보를 접하는 시청자와 독자의 트라우마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최근에는 특히 언론보도를 포털이나 SNS 등으로 24시간, 거의 실시간으로 전 국민이 동시에 

접하면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참사뿐 아니라 일상적인 사건사고 보도에서도 독자나 시청

자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자극적인 제목이나 사진, 영상의 반복 보도는 

독자나 시청자들에게도 직접 해당 상황을 겪은 것과 비슷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5) 언론인 트라우마의 특징 

●  언론인은 일의 특성상 장기간, 반복적으로 트라우마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사고에 

노출된다는 면에서 트라우마 관점의 고위험군 직종이다. 

    재난상황에서 뿐 아니라 일상 사건사고의 취재에서도 장기간, 반복될 경우 트라우마를 겪

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재난충격의 피라미드’에 

언론인을 경찰, 소방, 의료인과 같은 ‘3차 트라우마 경험자’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1차 트라우마 피해자는 희생자, 생존자, 현장 목격자이고 ▲2차 트라우마 피해자는 1차 경

험자의 가족과 지인 ▲3차 트라우마 경험자는 의료진과 현장 대응팀 (응급구조사, 소방관, 경찰, 

자원봉사자, ‘기자’) ▲4차 트라우마 경험자는 재난지역 거주자 혹은 취약 계층이며 ▲5차 트

라우마 경험자는 일반인, 그리고 사회전반을 가리킨다.

<이미지3> 재난 충격의 피라미드

19   이정애, 2023, ‘트라우마 감수성’을 중심으로 언론문화는 세대교체 중, 방송기자 1, 2월호 (통권 70호) 

20   <이미지2>는 BBC와 다트센터가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린 것으로, 언론이 트라우마 사건을 취재·보도했을 때 뉴스룸에서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지를 한눈에 보여준다. ⓒ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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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4>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도덕적 상해’의 비교21

7) 최근 가장 심각한 트라우마 유발 요인 - ‘언론인 온라인 공격’

2019년 이후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자신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전하는 언론사

나 언론인을 향한 공격의 수위가 기자 개인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심해지고 있다. 특히 정치권

이 소위 ‘좌표 찍기’를 통해 지지자들을 모아 언론인들을 집단 공격하는 경우까지 등장했다. 또

한 법조 기자, 시위 취재하는 사회부, 정치부 기자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에서 뿐 아니라 온라

인상에서 박제해 놓고 조롱, 모욕하는가 하면 온라인 커뮤니티와 동영상 플랫폼에서 의도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경우들이 늘어났다. 여성기자들을 겨냥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등 

의도적이고 집요한 괴롭힘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미투 보도에서

부터 N번방 보도까지 젠더 이슈나 페미니즘 관련 보도를 하는 기자들에 대한 공격도 상당하다.  

 

이러한 온라인 공격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언론인의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발생 후 현장에서 대응한다는 면에서는 3차 트라우마 경험자가 맞지만 언론인들은 때에 따

라 ‘현장 목격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지인이나 가족의 상황을 취재하게 되거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사건사고를 취재하게 되기도 하면서 3차뿐 아니라 1차, 2차, 4차 트라우마 경험자

가 된다. 

●  언론인들은 한 사건이 끝나고 다음 사건을 맞닥뜨리는 게 아니라 한 사건이 끝나기 전에 

다음 사건에 노출되는 ‘진행형(ongoing)’으로 트라우마를 겪는다는 특성이 있다.

●  언론인의 트라우마 유발 요인이 다양화되고 세분화되고 있다. 기존에는 ‘언론인 트라우

마’라고 하면 위험한 현장을 취재하면서 ‘두려움’, ‘공포’ 등의 감정을 중심으로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받는 경우만 주로 고려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도덕적 상해’, ‘언론

인의 온라인 공격으로 인한 트라우마’ 등 언론인의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요인이 다양해

지고 있다. 

   →    ‘언론인의 트라우마’는 기본적으로 직무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개인’ 차원이 아닌 언론사 ‘조직’ 차원에서 대처해야 하는 일이다.

6) ‘세월호’ 보도 때 부각되기 시작한 트라우마 - ‘도덕적 상해’

국내에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부각되기 시작한 언론인 트라우마는 ‘도덕적 상해’이다. 

‘도덕적 상해’는 내가 믿고 있던 가치나 신념이 무너지는 경험으로, ‘죄책감’, ‘후회’를 느끼며 

‘신뢰를 뺏긴 느낌’을 갖게 되는 트라우마이다. 

‘도덕적 상해’는 전쟁을 나간 군인들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민간인을 사살하게 된 경우나 

부상당한 동료를 두고 올 수밖에 없었을 때 경험한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상사나 데스크가 내린 지시가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거부하지 못해 이행하다가 더 안 좋

은 상황이 초래됐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 ‘도덕적 상해’이다. 국내에서는 세월호 참사 때 팽

목항에서 취재하던 현장기자들이 언론인 트라우마 가운데 ‘도덕적 상해’를 호소한 경우가 많

았다.

21   <이미지4>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와 ‘도덕적 상해’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보여주는 이미지이다. 분노, 우울, 불안, 불면, 악몽, 알코올중독 등은 
PTSD와 ‘도덕적 상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고, PTSD의 경우는 두려움, 공포, 무기력, 놀람, 기억상실 등이 특징적이며 ‘도덕적 상해’는 슬픔, 
비애, 후회, 죄책감, 창피함, 소외 등의 반응이 더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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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트라우마 리터러시(literacy)22’를 갖춘 취재·보도 및  
언론문화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1) 취재진의 사안 인식 단계 

     

① 현장기자 입장에서 고려할 점

   A.  사건사고를 취재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취재진도 심리적 트라우마를 경험할 수 있다.  

   B.  이 단계에서 만나는 사건사고 피해 취재원들은 일반 취재원과는 달리 트라우마를 겪었

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트라우마를 경험했다면 심리적으로 외상을 입고 위축된 상황

이거나 어렵게 외부와의 접촉을 다시 시작하는 단계일 수 있다.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

태일 수 있으며 이들이 취재에 응한 것 자체가 용기를 낸 행동임을 인지한다.

   C.  내가 해당 사안을 취재하기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점검한다. 트라우마를 겪을 수도 있

는 사건사고에 반복적으로 장기간 노출이 된 경우, 가까운 (언론인) 동료의 죽음을 경험

한 지 얼마 안 된 경우, 폭력(성폭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거나 사회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 사건을 취재한 지 얼마 안 된 경우 등 트라우마를 악화시킬 요인을 갖고 있다면 

해당 취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럴 경우 데스크나 가까운 선배, 동료에게 상황을 

알려 잠시 관련 취재에서 빠지거나 다른 분야 취재를 할 방법을 모색한다. 

       10·29 이태원 참사 취재 후 심리적 외상을 호소한 기자들 중 일부는 신체적·정신적 상

태를 고려해 현장 취재에서 빠진 사례가 있다. 과거 세월호 참사 때도 현장 상황이 길어

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한 기자들을 다른 취재 인력과 교대해 준 사례 등이 있다.  

   D.  트라우마를 겪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사고 취재원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업무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판단해 대처한다. 인간적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 앞서 기자라

는 직업적 한계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윤리적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E.  언론인은 트라우마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법도 알고 있어야 한다. 상황이 위험해 몸이 

긴장될 때 안정을 가져다주는 여러 종류의 ‘안정화’ 기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

면 대형 참사나 자연재해 등 위험한 현장에서는 <이미지5>에서 제시하는 3, 5, 8 호흡

법23 (3초간 들이쉬고 5초간 참았다가 8초간 내쉬는 것)이나 팔, 다리의 앞뒤를 손으로 

두드리는 것, 발을 굴러 수축된 혈관을 자극하는 것 등이 현실감을 잃지 않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발가락부터 머리까지 순차적으로 근육을 긴장시켰다가 힘을 빼서 이완시키

는 근육이완법이나 목 뒤를 마사지해주는 것도 긴장을 완화시켜 준다. 

<이미지5> 대표적인 안정화 기법 3-5-8 호흡법24

22   리터러시(literacy)는 문자화된 기록물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언어를 읽고 쓰는 능력에서 나아가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대처하는 능력으로 그 개념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트라우마 리터러시’는 ‘트라우마’를 중심으로 사회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능
력을 뜻한다.

23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이 많이 사용하던 방식으로 트라우마 경험 위험이 있는 사건사고 현장뿐 아니라 속보나 생중계를 해야 되는 긴장 상황에도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4   3, 5, 8 호흡법은 천천히 3초간 숨을 들이쉬고 5초간 참았다가 8초간 길게 내쉬는 호흡법이다.

ⓒ다트센터



26   |   |   27

|  ‘트라우마 리터러시’를 갖춘 취재·보도 및 언론문화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언론인 트라우마 가이드북 1.0’

    트라우마를 경험할 수 있는 사건사고를 취재한 뒤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

을 때에는 자신의 어깨를 감싸고 토닥토닥 두드려 주는 ‘나비 포옹법25’을 시도하면 좋

다. 이러한 기법은 사전 교육을 통해 숙지해 두어야 위험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② 데스크 입장에서 고려할 점 

 

   A.  트라우마를 겪을 수도 있는 사건사고 취재 시, 사전에 그 사건을 다뤄야 하는 의미

와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그럴 때 현장 기자가 상대적으로 트라우마의 영향

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고, 트라우마를 경험하더라도 더 빨리 회복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B.  현재 업무를 배정하려는 기자가 해당 사안을 취재하기에 적합한 상황인지 확인한다. 취

재기자가 먼저 말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취재를 했었는지, 연속으로 

외상성 사건을 처리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본다.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 

기자가 트라우마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인력 운용 계획을 

세운다.  

 

   C.  트라우마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사고의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딜레마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취재진이 사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경우 구조

를 도울지 취재를 할지, 혹은 일부 유족들은 희생자의 사진 노출을 원하고 일부는 원

치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등 현장 기자 혼자 판단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 많다. 

이럴 때 현장 기자가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이 데스크의 역할이다. 현장기

자와 긴밀히 상의할 수 환경을 조성하고 데스크 본인도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필요한 경우 보도국장이나 편집국장 등 상급자와 상의해 원칙과 세부 방침을 정

해야 한다.  

25   스스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안정화 기법에 대해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구글뉴스이니셔티브가 2022년 작성한 <코로나ing- 언론인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프로젝트 1.0>에 더 자세한 설명이 있다. P44 참조.

<박스1> 유가족 동의 여부와 초상권 이슈

이태원 참사 당시 유족대책협의체가 만들어지기 전, 일부 시민단체와 인터넷 언론이 유가족의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실명을 공개한 사건이 있었다.

트라우마 이해 관점에서 희생자 본인이나 유가족의 동의 없이 언론이 일방적으로 실명이나 사

진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사건사고로 통제력을 잃고 무기력해진 사람들

에게서 자기 결정권을 뺏는 것이 이들에게 또 다른 폭력을 가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트라우마 이해 관점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노출되고 싶은 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에 향후 

피해 회복 등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가령 성폭력의 피해자가 인터뷰에 응하면서 이름과 얼굴을 

밝히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경우, 언론은 이를 존중해서 보도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럴 때 피해

자는 언론을 통해 또 다른 사회적 지지를 느낄 수 있다.

이번 10·29 이태원 참사 보도 과정에선 또 다른 딜레마도 발생했다. 일부 유족이 희생자들의 

신원과 얼굴이 공개되기를 희망했음에도 모자이크를 하기로 결정한 언론들이 있었다. 유족들의 

입장은 충분히 존중하지만 유족 외에 희생자들의 친구나 지인 등 주변 사람들에게 미칠 트라우마

까지 고려했을 때 모자이크를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일부 언론은 유족들의 기

자회견 보도 때에도 유족이나 영정 사진 등에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  

이렇듯 언론사마다 각 사건이 갖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언론사들

은 트라우마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사고 취재 시 이러한 사안에도 트라우마의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발생 당시에만 일회성으로 고민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언론계는 물론 전문가들과 함께 사후 

논의와 점검을 통해 새로운 기준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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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데스크로서 기본적인 가이드는 제시하지만 현장에 있는 기자에게 충분한 자율성을 부

여하여 현장의 돌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기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하거나 취재원의 인권이나 트라우마 문제를 우려한다면 현장 기자의 판단을 최대

한 존중해 준다. 이를 무시하고 무리한 지시를 하게 될 경우 취재원에게 제2의 피해를 

입히거나 현장기자가 ‘도덕적 상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E.  현장기자가 트라우마를 겪었을 수 있는 사건사고 피해 당사자를 취재하고 인터뷰하는 

방식에 대해 사전 교육 경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2022년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

회, 다트센터의 언론인 트라우마 실태 조사 당시 81.8%가 회사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

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가능하면 사전에 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 참고할 수 있는 보도 준칙이나 가이드라인 등 관련 자료를 현장기자는 물론 부서

장과도 공유한다. 

   F.  취재원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실명과 이미지 공개 여부를 사전에 현장기자와 논

의하는 것이 좋다. 실명과 얼굴을 모두 공개할 것인지, 가명을 쓰거나 성만 공개할 것인

지, 이미지를 공개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촬영하고 사용할지 등을 미리 논의해 보는 것이

다. 촬영은 하되 후에 모자이크를 할 것인지 처음부터 뒷모습만 촬영하거나 또는 모습

이 노출되지 않게 그림자나 상징적인 오브제만 찍을 것인지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견을 교환하면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다. 

2) 인터뷰 단계 

① 현장기자의 입장에서 고려할 점

   A.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이 사람을 인터뷰하는 게 최선인가?

        : 트라우마를 겪었을 수도 있는 사건사고 취재원을 인터뷰할 때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그 사람을 인터뷰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지 점검한다. 

       a. 인터뷰를 제대로 진행할 시간이 충분한가?

           : 취재원이 용기를 내 인터뷰에 응하는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팩트)을 전

달해 남들이 제대로 알기를 원할 때’, 또 ‘(그 상황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

을 때’라고 한다26. 그런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 취재원이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거나 관행적인 10초 내외의 짧은 인터뷰로만 다뤄지면 취재원은 자신이 용기를 낸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이용만 당했다고 느끼면서 추가적인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 

           언론인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발생한 사안을 정확히 취재해서 전달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취재원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게 되면 취재진도 자괴감

을 느끼며 일에 대한 회의감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인터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을 확보해야 한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면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까지 피해자의 인

터뷰가 꼭 필요한지 근본적인 고민을 해봐야 한다.  

           피해자 외에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증언해 줄 응급구조요원이나 경찰관, 목격자 등 

제삼자를 찾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실제 최근에는 성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 

본인을 인터뷰하는 대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인터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b. 이 환경은 안전한가?

           : 가급적 사건사고 현장으로 취재원을 다시 데려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진이나 영상의 측면에서 피해자가 현장에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더라도 

트라우마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사고 취재원을 다시 현장으로 데려가면 재

경험 같은 외상 반응이 유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한번 더 생각해봐야 한

다. 또한 붕괴 사고 현장인 경우 붕괴 이후 2차, 3차 붕괴가 있을 수도 있어 사건사고 

현장 가까운 곳은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을 수 있다. 

26   1997년 ‘트라우마(Trauma and Recovery)’라는 책을 써서 트라우마에 대해 생각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는 평을 받는 하버드 의대 
정신과 의사 주디스 허먼(Judith Lewis Herman) 박사가 최근(2023) ‘Trauma and Repair’이라는 신간을 발표했다. 신간 출간 기념으로 다트센터 브루스 샤
피로(Bruce Shapiro) 대표와 가진 웨비나에서 피해자나 생존자들이 언론과 인터뷰하는 이유에 대해 언급했다. 주디스 허먼 박사는 피해자나 생존자들이 혹 
창피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 언론과 인터뷰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사실을 전달해 알리고 싶고,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힘들게 언론과 ‘정의’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은 비슷한 일
을 더 이상 겪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https://m.youtube.com/watch?v=nUcSV-9mEmM&noap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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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 사람이 대화를 하기에 적합한 상태인가? 

           : 사건사고 현장에서 충격을 입은 사람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할 수 있다. 실제 트

라우마의 영향을 받은 사람의 기억은 끔찍한 사건으로부터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파

편화되고 무질서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기억에 공백이나 불일치가 있을 수 있

고 일어난 순서에 따라 기억하지 못하거나 아예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있는 피해자는 인터뷰 대상자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을 찾거나 시간을 두고 다시 인터뷰 약속을 잡는다.

<사례2> 트라우마 관점에서 가장 힘든 ‘유족’ 취재27

*전 세계 언론인들이 트라우마 관점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취재는 ‘유족’ 관련 취재이다. 언론

인 트라우마 위원회와 이화여대 안현의 교수 연구팀의 언론인 트라우마 관련 포커스그룹 인터뷰

에서도 참여자들은 모두 유가족 취재의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일단 어렵고 피하고 싶죠. 공공을 위한다는 대의명분으로 개인의 상처를 (어쩌면 더) 헤집어

낼 수밖에 없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과연 정의라고 볼 수 있을지…”

“엊그저께 멀쩡하게 만나서 얘기했는데 갑자기 사망한다든가 그런 일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내가 애도할 자격이 있는가? 친하지는 않은데 그런데 나는 슬프고, 마음을 어떻게 가

눠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한 괴로운 마음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기사는 계속 써야 되

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분들이 감사하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유족분들 그리고 피해자분들이. 저는 그 얘기

를 들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 기자들 사이에선 유족이나 생존자를 취재하는 것이 가장 난이도가 높은 일 중 하나로 

꼽힌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수습기자가 유족 취재를 경험한 직후 퇴사하는 사례가 있었을 정도

다. 하지만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비슷한 종류의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유족과 생

존자 등을 통해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현장에서 도의적 고민

을 하는 기자들이 적지 않다.

영국 힐즈버러 사건의 생존자이면서 재난관리 전문가인 앤 에어(Anne Eyre) 박사는 유족이나 

생존자 중에도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제대로만 인터뷰한다면 실제 그들의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유가족이나 생존자를 인터뷰하는 행위 자체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

는 없으며 다만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찾아내서 그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

하는 것이 언론인들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전했다.28

전문가들은 반드시 유족의 인터뷰를 통해서만 참사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취재의 제1원칙은 ‘관찰’로, 현장기자가 상황을 충분히 관찰하고 목격한 장면

을 묘사하는 문장이나 싱크 없는 리포트로도 현장 상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29. 또

한 이것이 취재원은 물론 기자의 트라우마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제는 특별한 사례나 

자극적인 코멘트를 동원하지 않고 어떻게 좋은 보도를 할 수 있을 지 뉴스룸 차원에서 고민하고 

새로운 방법을 도모해야 한다. 

27   안현의 외. 2023. 언론인 트라우마 회복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연구. 이화여대 심리학과 소속 이화트라우마연구실 

   B.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건사고 취재원 입장에서도 인터뷰를 하는 것이 항상 나쁘거나 재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 지이다. 먼저 소

속이나 보도의 목적과 취재 방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취재 승낙 후 모자이크나 이름 사

28   SBS 미래팀, 2023, “영국 힐즈버러 참사 생존자가 보내온 편지” (앤 에어 박사 인터뷰), 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R_
zmwLIXuhxARgMkhYHm3GosOX0RYHw=

29   2023년 5월 19일 ‘기자의 날’ 열린 제2부 기념 토론회 <언론인 트라우마 실태 및 ‘가이드북 1.0’ 발표회>의 토론자로 나선 박재영 고려대학교 미디어 학부 
교수는 근본적으로 취재, 보도의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언론인들이 무조건 인터뷰부터 하려 하기보다 더 많은 시간을 취재의 제1원칙인 ‘관찰’에 들여
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본인의 저서 <뉴스 스토리>(2020, 서울: 이채)에서도 “한국기자들은 취재의 많은 시간을 인터뷰 코멘트를 구하는 데 사용한
다. 자기가 들은 내용을 인용문이라는 형식으로 독자에게 설명하려 한다. 사실성의 순도가 낮고 전달력도 떨어지는 방식이다. 인터뷰 만능주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독자에게 말을 설명하지 말고 독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한국기자들은 인터뷰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최고의 취재 수
단은 관찰이다. 한국언론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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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여부, 소셜미디어 등 게재 범위까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동의를 구한다. 

       주변 환경을 고려해 취재원이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며 질문도 가급

적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다. 유가족 또는 생존자 협의체, 혹은 대책본부 등이 있다면 

대표를 통해 인터뷰를 희망하는 유족을 찾는 것도 현명한 접근법이다. 재난보도준칙에

서 명시하고 있듯이 취재협의체를 통해 안전한 방법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시경기자단 차원의 논의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C.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건사고 취재원이 인터뷰에 응하기 위해선 큰 용기가 필요하다. 자

신이 겪은 끔찍한 일을 회상하며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심했을 개연성

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인터뷰를 마친 후 몸살이 걸리는 등 신체적 반응을 경험했다는 

취재원의 사례도 있다.  

   D.  유가족들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이기에 취재를 거부할 수 있음

을 이해한다. 완강하게 거절하는 이들은 그 시점에 인터뷰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취재원

일 수 있다.

   E.  가능하면 인터뷰 관련 작은 사안이라도 취재원이 직접 정하게 하라.

        : 트라우마를 겪은 사건사고 취재원들은 무기력해지고 통제권을 박탈당했다고 느낄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작은 사안이라도 그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

하면 피해 경험 취재원이 인터뷰 장소나 시간을 정할 수 있게 한다. 낯선 장소에서 처

음 보는 언론인과 대화하는 것이 두려울 수 있기 때문에 동행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고 같이 오도록 해도 좋다. 이럴 경우 취재원이 더 편안하게 인터뷰에 응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으며 이는 언론인에게도 도움이 된다.

   F.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건사고 취재원과의 인터뷰에서는 일반적인 정치인·기업인·전문가 

등의 인터뷰보다 상호 간의 신뢰가 훨씬 중요하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

기력함을 느낀 사람이기 때문에 언론인들이 자신을 상대로 취재하고 보도하는 방식에 

훨씬 더 민감하다. 

       피해 경험 취재원은 외상적 사고도 자신의 탓으로 여기거나 이로 인해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질문 시 취재원을 탓하는 뉘앙스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기사

화를 약속했는데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낄 가능성도 있다. 사전에 

언론의 특성상 모든 인터뷰가 기사화되는 것은 것은 아닐 수도 있음을 설명하고, 최대

한 증언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대로 보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G.  인터뷰 중 취재원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직면하는 것이 꼭 취재원이 말하기 좋지 않은 

상황을 의미하진 않는다. 다만 해리 증상이 나타나거나 문을 찾거나 사건 당시 경험한 

것과 비슷한 신체적 반응을 보이면 그 공간을 안전하지 않게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대

화를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라도 성급하게 카메라를 끄거나 노트북을 덮으면 

본인이 무엇인가를 잘못한 것으로 인지해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스

럽게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도와야 한다.

  H.  사건사고의 피해자나 유족에게 감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 대신 일어난 행위나 사건에 대

해 묻는다30. 유족들을 가장 화나게 하는 말은 ‘지금 심정이 어떠냐’고 묻는 질문이라

고 한다. 유족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요구가 얼마나 잔인

한 요청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한다. 또한 생존자들에게 사건사고 당시 기분이 어땠는

지 물을 경우 복잡하고 불안정한 감정을 되살려 자극할 수 있다.  

       그래서 감각이나 감정에 대한 질문보다는 능동적으로 행한 행동 관련 질문들을 물어야 

한다. 예를 들면 “무슨 일이 있었나요?” 같은 질문을 하면, 취재원은 자신이 인터뷰 내

용을 통제할 수 있다 느껴 더 안전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31. 국가트라우마센터에

서 발간한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에서도 감정 관련 성급한 추정

이나 편견 섞인 위로 등을 주의해야 할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다32. 

30   취재진이 사건사고의 피해자인 취재원들을 만나는 단계는 의학적으로는 감각기억과 단기기억이 형성되는 페리트라우마 단계 (Peri-trauma stage)라고 한다. 
이 단계는 그렇지 않아도 감각이 더 과각성 되게 느껴지는 단계라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지되면 평생 그 사건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
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사고 현장에서 취재진은 취재원에게 가급적 감정 관련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31   Kimina Lyall, 2022, “Interviewing in the aftermath of trauma”, https://dartcenter.org/resources/interviewing-aftermath-trauma 

32   주의해야 할 표현으로 “지금 어떤 기분인지 압니다”, “이겨내지 못할 아픔일 것 같아요”, “더 힘든 분도 있어요”, “이 정도로 끝나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은 살았잖아요” 같은 성급한 추정이나 편견 섞인 위로, 혹은 “곧 좋아지실 거예요”. “언젠가는 이 일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으실 거예요”, “긍정적
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극복하셔야 해요”,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힘내세요” 같은 재난에 대한 개인적 차이를 간과한 표현은 주의해야 할 표현이라
고 ‘국가트라우마센터’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은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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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고통에 따른 취재원의 반응이 취재진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

다. 어떤 사람은 감정이 전혀 없는 것처럼 반응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을 

당했어도 굉장히 밋밋하고 고른 어조로 전하는 경우도 있고, 맥락에 어울리지 않게 웃

음으로써 긴장 상태를 모면하려 하는 경우도 있다. 트라우마 반응은 제각기 다른 방식

으로 나타나며 ‘적절한’ 트라우마 반응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J.  피해 경험 취재원이 인터뷰 도중 눈물을 울리거나 울 수 있다. 의료진들은 가급적 중간에 

끊지 말고 충분히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들은 감정 표

현이 무뎌지곤 하는데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외상성 사건과 관련한 감정이 표출되면 이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상처 치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언론인이 의료진은 아니지만 취재 

과정에서 취재원의 치유,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런 상황을 회피할 필요는 없다.

   K.   인터뷰가 끝난 후에도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없는지 물어봄으로써 미처 하지 못한 

말이나 꼭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다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

하다.

② 데스크 입장에서 고려할 점

   A.  인터뷰 섭외나 진행 중 트라우마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취재원에게 취재진이 

공격을 당하지는 않았는지 취재원과의 소통 과정에서 심리적 외상을 입지는 않았는지

를 확인한다. 공격을 받은 상황이 확인되면 언론사 차원에서 같이 대처함으로써 언론인

의 안전을 담보한다. 

<박스2> 1/3 인터뷰 법칙33

일부 임상의들은 트라우마를 경험한 취재원들에 대해서는 ‘1/3 법칙’(rule of three third)을 인

터뷰 방식으로 제안한다. 

대화의 첫 1/3은 인터뷰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낄 만한 내용에 집중하고, 중간 

2/3 지점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 예를 들면 트라우마 사건 자체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후반 1/3 

부분은 현재와 미래에 관해 묻는 것이다. 생존자가 현재로 돌아올 수 있게 또 미래에 다시 일상으

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인터뷰가 끝났을 때 여전히 최악의 상황에 완전

히 몰입한 채로 누군가를 떠나보내지 않기 위한 배려이다. 긍정적으로 마무리하되 억지로 상황이 

더 나은 척하지는 않는다. 이런 방식을 취할 경우 피해 경험 취재원이 자신의 이야기를 훨씬 더 편

하게 전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취재진에게도 도움이 된다. 

끝나고 취재원에게 인터뷰가 어땠는지, 도움이 되었는지, 귀가 시 교통편이나 현재 몸의 컨디

션 등 다시 현실로 돌아올 수 있는 말을 건네고 감사를 표한다면 언론인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

질 수도 있다.

*트라우마나 역경을 대처한 뒤 발생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외상후 성장’(Post-Tramatic 

Growth)이라고 부른다. 힘든 상황이지만 의미를 부여(Meaning Making)할 수 있게 되거나 이점

(benefit finding)을 발견했을 때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건사고 피해 취재원과 인터뷰를 한 뒤 감사함을 표시하고 이들이 공유

해 준 경험이 사회변화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도울 경우 취재원의 ‘외상

후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언론이 특정 사건을 어떻게 의미 부여하고 보도하는지에 따

라서는 사건의 관계자뿐 아니라 시청자나 독자들까지 특정 사건을 둘러싸고 ‘외상후 성장’을 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최근에는 언론도 단순 사안 보도를 넘어 공동체 차원의 치유와 공감대 형성에 역할을 해야 

한다34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3   2021 다트센터 유럽에서 작성한 <갈등 상황에서의 성폭력 사건> 관련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트라우마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인터뷰 방식. Dart Centre 
Europe, 2021, “Reporting on Sexual Violence in Conflict”, <coveringcrsv.org>

34   Veil, S. R., <Clearing the Air: Journalists and Emergency Managers Discuss Disaster Response>, Journal of Applied Communication Research, 
vol.40, pp.289-306, 2012, https://www.tandfonline.com/doi/abs/10.1080/00909882.2012.679672 



36   |   |   37

|  ‘트라우마 리터러시’를 갖춘 취재·보도 및 언론문화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언론인 트라우마 가이드북 1.0’

   B.  현장의 상황이 위험하거나 취재원들이 충격으로 인터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

한 취재를 하기보다 이를 하지 않은 이유까지를 보도하는 것이 더 큰 신뢰로 이어질 

수 있다. 

3) 취재 및 촬영 단계 

① 현장기자 입장에서 고려할 점 

   A.  트라우마를 겪은 사건사고 피해 취재원이 취재·촬영을 허용하는 개인 생활 장소가 어

디인지 사전에 논의한다. 시간 등에 대해서도 취재원과 충분히 상의를 거친다. 일터 등 

다른 사람들과 관계된 곳을 취재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며 피해 경험 취

재원이 주변 사람들의 이해와 지지도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피해경험 취재원의 측에

서 노력한다.

   B.  트라우마를 겪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사고 피해 취재원이나 취재원의 가족들이 허락

하지 않는 경우 무리하게 취재·촬영하지 않는다. 특히 미성년 형사 사건 피해자와 미성

년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 인권 침해의 우려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사의 윤리 준칙을 

따를 것을 조언한다. (KBS는 방송제작가이드라인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가정폭

력, 성범죄 등을 다룰 때 그 사건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힘써야 한다. 피해자의 피해 사

실이 공공의 이익이나 국민의 알 권리를 넘어 단순한 호기심 충족 차원으로 다뤄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SBS는 보도윤리 강령에서 ‘미성년 형사사건 피

해자와 미성년 성폭행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직접적인 인터뷰와 보도를 하지 않는

다’고 정하고 있다. MBC는 ‘방송출연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준칙’에서 ‘아동·청소년

이 범죄 사건에 관련된 경우 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직

접 인터뷰가 필요한지 숙고해야 한다’고 전한다.)

<사례3> 트라우마를 경험한 취재원의 예상치 못한 반응35

트라우마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사고 취재원에 의해 멱살이 잡힌다든지, 장비가 부

서진다든지,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트라우마를 겪은 사건사고 취재원들의 

이러한 행동은 트라우마 반응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  

언론인 트라우마 위원회와 이화여대 안현의 교수 연구팀이 언론인 트라우마 관련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하기 위해 만난 언론인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이 공론화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조직이 적절히 대처해주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제대로 문제를 삼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고 전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무기력감까지 경험했다.

취재진이 제대로 된 사안 보도를 위해 정상적인 방식으로 취재원에게 인터뷰를 요청한 경우였

다 해도 트라우마를 경험한 취재원이 취재진을 향해 욕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공격을 하는 등의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취재진이 미리 인지하고 대비해야 한다. 취재진이 도의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한 상황이 아니어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며, 언론인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 

트라우마의 반응임을 인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고 이러한 반응이 취재현장에서 언론의 자

유를 위축할 수 있기 때문에, 데스크와 상의해 언론사 차원에서 대처함으로써 언론인을 보호해야 

한다. 

<박스3> ‘정치적 양극화’와 안전을 위협받는 언론인

2019년 이후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언론인을 향한 공격이 거세졌다. 과거에는 잘못

된 보도에 대해서만 언론인들이 공격을 받았다면 이제는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언론사 및 언론인을 향한 공격의 수위가 언론인들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심해지고 있다. 
35   안현의 외. 2023. 언론인 트라우마 회복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연구. 이화여대 심리학과 소속 이화트라우마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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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정치인들이 대놓고 특정 언론사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재에서 배제하거나 모욕

하고 조롱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시위현장에서 특정 언론사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 지지자

들이 둘러싸고 야유를 한다거나 중계차 위에서 촬영하는 카메라 기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중계차

를 흔드는 등 카메라 기자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 기자 ‘안전’에 대한 중요성도 트라우마와 관련해 더욱 중요해지고 있

다. 취재 현장에서 기자들 역시 취재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사전

에 교육을 통해 충분히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시위현장에서 만약 공격으로 인해 대피를 해야 할 경우 어떤 경로를 통해 철수할 

것인지를 미리 약속을 해야 한다. 시위현장에 최소한 3명이 한 팀으로 들어가는 것을 권장하며 

카메라 기자나 취재기자가 현장을 취재하는 동안 오디오맨은 공격해 오는 사람이 없는지 살피는 

일까지 맡을 수도 있다. 또한 특정 언론사의 로고가 공격의 빌미가 된다면 로고를 레인커버(Rain 

Cover)로 가리거나 로고가 없는 잠바를 입는 것 등도 고려할 수 있는 조치이다. 

영상기자는 또한 피해자의 상처를 클로즈업으로 기록하기 위해 ENG카메라의 줌 기능을 활용

해 전체화면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선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으로만 뷰

파인더를 통해 상처 부위를 정확하게 응시해야만 해당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어, 이 순간 

영상기자의 시각정보는 ‘상처’가 전체 기억을 차지하게 된다.

피해자나 유가족을 인터뷰하는 순간에도 영상기자의 경우 인터뷰가 간섭 없이 정확하게 기록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어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하

는 순간 영상기자의 청각정보는 현장음은 배제되거나 줄어들고 피해자의 육성만 기억에 또렷하게 

남게 될 수 있다. 또한 취재 이후 편집이나 송출 업무를 하면서 기록된 영상과 음성을 수차례 재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박스4> 상대적으로 트라우마에 더 취약한 영상취재기자36

현실적으로 커다란 장비를 들고 취재할 수밖에 없는 영상 취재기자는 군중의 타깃이 되기 쉽

다. 또 영상 기자의 경우 동영상이라는 매체적 특징상 항상 ‘편집’을 고려해 상황을 기록하는데, 

이를 위해선 상황·현상을 분할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특징 때문에 프레이밍(framing-구조화)된 기

억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36   세월호를 취재한 기자들의 PTSD 정도를 조사한 숙명여대 배정근, 이미나, 하은혜 교수 연구팀의 ‘언론인의 외상성 사건 경험과 심리적 외상에 관한 연구’를 
보면 영상취재기자가 취재기자나 사진기자보다는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감정을 더 강렬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다트
센터, 구글뉴스이니셔티브의 한국기자 트라우마 정도에 대한 설문에서도 영상취재기자가 트라우마를 느끼는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7   위의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영상취재기자> 섹션을 참고. 영상취재기자는 취재기자처럼 기사를 쓰는 작업을 통해 상황을 객관화할 기회가 없는 것도 트라우
마가 더 심한 이유의 하나로 언급된다.

② 데스크 입장에서 고려할 점

   A.  업무적 특성으로 인해 영상 기자의 기억과 감정은 상대적으로 트라우마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교육이나 지원 등에 영상취재기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

다37. 언론인이라고 하더라도 직종에 따라 교육이나 지원 내용이 달라져야 할 수 있음

을 인지한다.

   B.  트라우마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사고를 여러 명이 팀을 이뤄 취재할 경우 서

로 취재 내용에 대한 공유 뿐 아니라 서로의 심리적 상태에 대해서도 점검할 것을 권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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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ABC나 영국 BBC 등 트라우마에 대한 고민을 앞서 해온 해외 언론사에서는 ‘피

어 서포트 (peer supporter 동료 지지)38’ 제도를 시행하기도 한다. 트라우마에 대해 사

전에 조금 더 교육을 받은 보도본부 내 동료들이 트라우마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

은 사건사고를 취재하는 동료에게 연락해 괜찮은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어봐 주고,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 인력 교대나 상담, 의학적 도움 등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한

다. 해외언론사의 피어 서포터는 취재기자뿐 아니라 영상·사진기자, 편집기자 등 다양

한 분야를 망라한다. 직접 데스크에게는 어려움을 토로하기 어려울 때 피어 서포터가 

해당 데스크에서 상황을 전달하고 상황을 조율해 주기도 한다.

        이러한 시스템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힘든 취재 중에는 현장기자가 괜찮은지 

데스크나 선배가 살펴주고, 필요할 경우 개인적으로나 조직의 관점에서 대처할 수 있

는 방안에 대해 제기해 논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C.  데스크의 입장에서는 트라우마를 겪는 언론인이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하고 교대 인력이 

필요할 수 있음을 전제해 인원 배정을 고려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다

른 부서에서 파견자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D.  트라우마 관련 취재·보도 과정이 윤리적이었으면, 트라우마를 혹 경험했어도 상대적으

로 회복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트센터에서 언론인 전담 심리사의 배출을 위한 

‘저널리즘 트라우마 지지 네트워크(Journalism Trauma Support Network)’ 프로그램을 

실험하고 있는 다트센터 연구 이사 엘라나 뉴먼(Elana Newman) 미국 툴사 대학교 심리

학과 교수는 언론인들을 상담한 결과 트라우마를 겪었어도 과정이 윤리적이었다면 회

복도 빨랐다고 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데스크는 현장 취재기자가 가능하면 최대한 윤리

적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4) 기사 작성 및 편집 단계

① 현장기자 입장에서 고려할 점

   A. 구성과 편집 단계에서는 문제제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한다.

   B.  팩트 체크가 전제된 경우 가능하면 트라우마 경험 사건사고 피해 취재원이 주장하고자 

했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취재원이 겪은 사안이 공정하게 전달될 수 있

도록 노력한다. 

   C.  모자이크와 음성변조, 익명처리 등 피해경험 취재원과 사전에 약속한 사안은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신변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D.  특히 탐사보도처럼 긴 시간 취재원을 촬영하고 인터뷰한 상황에서 트라우마를 경험했

을 가능성이 높은 취재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능하면 구성이나 편집방향 등을 보도 

전 미리 이야기해 준다. 트라우마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은 취재원은 트라우마 경험

으로 인한 그렇지 않아도 부정적인 사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또 언론인들의 인터뷰에 

응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용기를 낸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인터뷰 부분이 얼마나 사

용됐는지, 어떤 내용이 사용되는지 물어올 경우 가능하면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불안감

을 해소시켜 준다면 언론인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또한 만약 이견이 있을 경우

에도 보도 전에 설명해 이해를 구할 때 양해가 될 가능성도 더 높다39. 

       취재 의도에 맞게 취재원을 섭외해 인터뷰까지 마쳤지만, 결국 취재원의 트라우마를 우

려해 기사화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당시 기자는 현장 노동자들의 트라우마 관련 기획

을 하며 현장에서 사망한 동료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노동자를 인터뷰했다. 비상구 표

지판을 볼 때마다 당시 상황이 연상돼 괴롭다며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기자

가 취재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고, 전체적인 기획 내용에도 부합했지만 이 기자는 고

38   방송기자연합회, 2019. 저널리즘과 트라우마. 저널리즘 아카데미 전문취재기자 과정 연수기 39   실제 트라우마를 경험한 취재원과 취재진 같은 강한 유대감이 만들어질 경우 이후에도 제보를 해오는 등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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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스러워하던 취재원의 모습이 계속 떠올라 데스크와 논의했다. 취재원에게 인터뷰 내용

을 보도해도 되는지 재확인하기로 했고 결국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취재원의 발언으로 

현장 노동자의 어려움을 전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이를 보도 기록으로 남겼을 때 취재원

의 회복에 방해가 되거나 2차 피해를 남길 수 있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옳지 않은 일

을 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는 기자의 ‘도덕적 상해’를 예방한 사례이기도 하다.

       이처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에 참

여토록 하는 언론인의 임무와 취재원의 2차 피해 예방이라는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떻게 

취재하고 보도할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기획성이나 탐사 보도와 달리 일상적

인 속보나 사건사고 보도 시에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여유가 많지 않아 더 어렵

다. 현장 취재기자와 데스크가 평소 이런 문제를 긴밀하게 논의를 할 수 있는 문화를 조

성해 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E.  취재의 방향이 처음 취재원에게 설명했을 때와 달라진 경우 취재원에게 상황을 보도 

전 미리 설명해 준다.

   F.  만약 미리 촬영한 취재원이 마음을 바꿔 인터뷰를 보도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해 오면 

취재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수 있으나 적합한 인터뷰이가 아니었다고 생각하

고 그 뜻을 존중해주어야 한다. 

② 데스크 입장에서 고려할 점 

   A.  해외 언론들의 경우에는 최근 대형 참사인 경우 가능하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직

접적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든지, 희생자는 보여주지 않는다는 원칙이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몇 주기 등 지난 참사를 다시 기사화해야 될 때, 재난현장을 보여주거나 과거 자료

화면을 사용하기보다는 추모 현장만 보여주기로 결정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

다40. 우리도 각 언론사의 차원에서 혹은 기자협회나 방송기자연합회 같은 언론유관기관

의 차원에서 어떤 원칙을 세우고 따를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B.  현장기자는 취재원을 직접 대하는 사람이다 보니 가능하면 취재원의 입장에서 보도하

기를 원할 수 있고, 취재원의 주장이 사실이고 내용이 타당하다면 그들의 주장이 잘 반

영되게 편집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피해경험 취재원의 주장이 항상 옳거나 

선한 것은 아니며, 트라우마의 영향을 받으면 방어 수단의 하나로 그게 옳든 아니든 특

정 믿음을 붙잡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취재원의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한 팩트 체

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선 되어야 한다. 

   C.  트라우마를 겪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사고 피해 경험 취재원에게 보도 전에 어떤 부

분이 인용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은 사전 검열이 아니다. 모든 기사에서 사전에 취재

원에게 내용을 공유해 줄 수는 없지만 트라우마를 겪으면 타인이나 사회에 대한 신뢰

가 낮아지기 때문에 유난히 불안해하는 경우 사전에 알려주고 혹시 의견이 다를 경우 

왜 그 부분을 사용했는지를 사전에 설명한다면 존중받았다고 느낄 뿐 아니라 괜한 오

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D.  원거리나 간접적인 취재로도 슬픔을 전할 수 있음을 인지하라. 직접적인 영상이나 사

진을 사용하지 않고도 사안을 보도하는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언론

은 힘든 이야기를 독자가 외면하지 않고 보게 해야 하는 역할도 있다. 데스크가 다른 방

식에 대해 깨어 있을 때 현장 기자도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실험해 볼 가능성이 

높다. 

40   SBS 미래팀, 2023, “영국 힐즈버러 참사 생존자가 보내온 편지”, 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R_zmwLIXuhxARgMkhYHm3GosOX0RY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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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6> 직접적인 현장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고 사안을 보도한 사례41  

                 

   E.  감정 과잉을 유발하지 말라. 보도의 목적은 그 사안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해결책의 

모색이지 분노 유발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청자들도 심리적 외상을 입을 수 있

음을 기억하고 어느 정도가 과한 지에 대해 고민하라. 

ⓒ SBS 42 ⓒ CNN 43

<박스5> 10·29 이태원 참사 - 무엇을 보도하지 않을 지에 대한 논의 시작

특히 국내의 경우에는 ‘이태원 참사’를 필두로 참사에서 무엇을 다루지 말지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일부 언론의 경우 자극적인 영상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꼭 사

용해야 할 경우가 아니면 현장음도 제거했다. CPR 등 사고 직후의 구조 화면도 사용을 자제하고 

부득이 써야 할 경우 강하게 모자이크 처리하고 정지 화면을 쓰기도 했다. 이태원 참사를 보도하

면서 방송들이 참사가 일어난 특정 골목이 아닌 구조요원의 모습을 대형 화면에 주로 걸었던 것

도 사건의 실체는 다루되 제2의 피해는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41   <이미지6>은 직접적인 현장 영상·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고 상황을 보도한 실험적 사례이다. 첫번째 것은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이 학교로 복
귀한 날이다. 영상을 촬영했으나 학생들 보호 차원에서 영상 대신 삽화로 보도한 SBS 사례이다. 두 번째 것은 세월호 참사 때 울부짖는 유가족들의 직접적
인 모습 대신 뒤돌아 서있는 경찰들의 눈물이 그렁그렁한 모습 등으로 슬픔을 전달한 CNN 사례이다.

4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360962&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 

43   https://www.youtube.com/watch?v=8vUYcp8Dsvw&ab_channel=CNN

44   <이미지7>은 10·29 이태원 참사에 주요 언론들이 참사 영상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모습. KBS, MBC, SBS, YTN 등 주요 영상들이 
10·29 이태원 참사에서부터는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약속하기 시작함. <이미지6>은 KBS 앵커들이 원칙적으로 참사 영상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모습.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90777

45  21p 1-6) 참조

<이미지7> “참사 영상 원칙적으로 쓰지 않겠다”는 언론들의 선언44

5) 보도 단계

국내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 부상하기 시작한 트라우마의 개념 가운데 하나가 ‘도덕

적 상해45’이다. 이는 특정 사건을 둘러싸고 데스크와 현장 기자 간의 이해부족이나 갈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외상으로,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해 내가 믿고 있는 가치와 다른 행

동을 취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졌을 경우 경험하게 되는 증상이다. 취재단계뿐 아니라 보도 단계

에서 고려되어야 보도 이후 ‘도덕적 상해’를 겪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 포함한다. 

① 현장기자 입장에서 고려할 점

   A. 심리적 외상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누구도 다치지 않게 신중을 기해 보도하라.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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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현장 상황에 대해 가장 많이 아는 것은 현장기자이다. 만약 데스크가 기사를 수정하

는 과정에서나 제목을 붙이는 과정에서 도덕적 상해를 입을 수 있을 정도로 받아들이

기 어려운 방식으로 고치려 할 경우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한다. 무

조건 안된다고 우기기보다는 왜 그게 우려되는지 설명하고 “이것 대신 이런 방식은 어

때요?” 하는 식으로 대안을 제시할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다트센터는 조

언한다.  

   C.  피해 경험 취재원의 상황이나 감정에 대해 취재진의 판단으로 단정해 보도하지 말라.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들이 많이 화냈던 부분 가운데 하나는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같은 관행적인 표현이었다. 유가족들은 ‘나는 화가 나 있는데 언론은 왜 유

족들이 슬프다고 주장하냐’ 라며 분노한 경우들이 많았다. 더군다나 트라우마를 겪었

을 가능성이 높은 피해자나 유족에게 감정에 대한 질문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

는 상황이므로 가능하면 보도에서도 잘 알지 못하는 감정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D.  트라우마를 겪었을 가능성이 높은 취재원을 보도할 때는 단어 선택 하나하나에도 신

중을 기해 낙인찍히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보도를 위한 것이라 해도 특정 

사건의 인물로 부각되어 낙인찍히면 회복이 힘들어지고 다시 사회로의 복귀가 어려워

진다. 대구 지하철참사의 보도에서 영웅으로 부각된 취재원이 후에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한 사례도 그런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취재진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취재원이 

낙인찍히지 않게 보호할 의무가 있다.

② 데스크 입장에서 고려할 점

  

   A.  국내 일부 언론사들은 2017년쯤부터 특정 사건을 보도하지 않기로 하는 방식의 새로

운 보도 사례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샤이니 종현 사망 사건 때 SBS를 비롯한 몇몇 언론사는 메인 뉴스에서 그 

사건을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인의 죽음과 관련됐다고 해도 사회 구조적 문제와 

부합하는 사건이 아닌 경우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더 이 사회를 위해 나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실제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도 보도 자제 요청이 있었다. 만약 다루게 

되면 제목 등에 자살임을 부각하지 말고, 자살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말아 달라

고 했다. 또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같이 명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B.  윤리적 딜레마의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중 하나는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가치관이 아니

라 사실(팩트)에 집중하여 보도하는 것이다. 재난이나 인재로 인한 참사는 사회 구성원

에 불안감과 공포를 준다. 언론인이 현장과 관련한 사실 정보를 성실히 보도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동체가 참사의 고통을 극복하고 치유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야 한다. 

   C.  사망자 수에 대해 속보 경쟁 하지 않는다.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상황을 인지했

어도 성급하게 보도하지 않는다. 또 정부의 발표도 의심하고 팩트를 체크해야 한다. 이

는 세월호 참사 보도 이후 이뤄진 반성의 일환이다. 실제 이태원 참사 때 주요 언론들

이 이 원칙을 지키기 시작했다. 제보 등을 통해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인지하고 있었지

만 대부분의 주요 언론들은 급하게 피해 규모 등을 앞다퉈 보도하지 않고 공식 발표를 

기다려 자사 판단과 대조한 뒤 보도했다. 

   D.  특정 사건의 경우 사건명을 어떻게 부를 것인지에 대해도 트라우마 이해를 기반으로 논

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10·29 이태원 참사의 경우 지역 이름을 넣어서 부를 

것인지, 발생 일시만으로 부를지를 두고 언론사들 간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 

        사유지나 상업지구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해당지역에서 지역의 이름이 불리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고, 특정 지역이 특정 사건으로 낙인 되는 것을 우려해 지역명으

로 규정하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특정 사건명에 회복에 도움이 되는 말이 붙어 회자되

기 시작하거나 (#보스턴스트롱(#bostonstrong), #맨체스터투게더(#manghestertogether) 

등) 회복이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때는 그 지역명이 그대로 사용되는 것이 더 도

움이 되기도 한다. 어떤 방식이 항상 옳고 어떤 방식은 항상 그르다는 일관된 답은 없

다. 또 언론이 그렇게 규정하기 전에 사회에서 특정방식으로 불리게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특정 참사가 터졌을 때 언론이 이러한 질문까지 던지면서 생존자, 유족, 커뮤

니티 등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E.  트라우마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사고를 취재·보도한 언론인들이 실제 트라우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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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지는 않는지, 상담이나 의학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휴가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닌지를 확인해 조치해 주어야 한다.  

6) 보도 이후 단계

① 현장기자가 고려해야 할 점

   A.  보도 이후 트라우마를 겪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사고 피해 취재원에게 보도는 봤는지 

어떻게 느꼈는지 물어보고 아쉬웠거나 다르게 나간 부분은 없는지 확인한다. 

   B.  보도 후에 피해 경험 취재원에게 주변의 인식이나 도움 등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물

어봄으로써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후에 사안과 관련해 진전된 상황이 있으면 피해경

험 취재원에게도 그 사항을 알려준다

   C.  보도 후에라도 피해 경험 취재원이 도움을 요청해 올 경우 언론인의 신분으로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한다.

   D.  실제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큰 변화가 바로 일어나지 않은 경우라도 가급적 피

<박스6> 10·29 이태원 참사- 언론인 트라우마에 대한 문제 공감 및 
           언론사·유관기관 차원의 본격적 대처 시작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많은 언론사는 재난 보도 과정에서 현장 기자는 물론 영상·편집자 

등 참사 취재·보도에 관여한 모든 직종의 언론인들이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들에 대한 심리 지원 등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날 한국기자협회는 각 언론사에 <재난보도준칙> 준수를 요청했

다. 아울러 11월 1일 한국기자협회·한국여성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 명의로 <이태원 참사 관련 

기자 트라우마 대응 방안 안내>라는 명의의 공문을 발송해, 기자 개인은 물론 각 언론사들이 트

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 언론인들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언론유관기관들은 특히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한국심리학회 등 

전문가 그룹과 협조해 시너지를 냈다. 각 학회에서는 이태원 보도를 접하는 뉴스 수용자들은 물론 

언론인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우려와 경각심도 표하면서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외부 

전문가들이 언론인의 트라우마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10·29 이태원참사가 처음이었다.

실제로 당시 현장을 목격한 언론인 중 트라우마 반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다수 나왔

다. KBS SBS MBC 등 방송사는 물론 국민일보 한겨레 등 신문사를 포함한 여러 언론사에서 소

속 언론인에게 심리 상담 지원, 업무에서 배제 후 휴가 조치 등을 취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언론진흥재단과 함께 기자협회 회원인 언론인을 상대로 상담 치료비 전액을 

지원했다. 또 전국언론노조에서도 조합원들을 위한 긴급 무료 심리상담 ‘토닥토닥’ 서비스를 통

해 언론인들에게 전화 및 대면 상담 기회를 제공했다. 

이태원 참사 보도 후 이 같은 대응 움직임은 국내 언론사와 유관 기관들이 기자들의 트라우

마에 대해 공감하고 본격적인 조치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참사 과정에서 언론인에 

대한 지원 실태 및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한 평가 등을 언론인은 물론 언론학회 등 전문가 그룹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 

언론인들의 트라우마도 언론사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 인지되기 시작

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나 모든 언론사가 자체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유관기관이 중심이 돼서 트라우마를 겪는 언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도 시급하다. 

현재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여성기자협회의, 다트센터 등의 공동 TF인 ‘언론인 

트라우마 위원회’에서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한국심리학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언론인에 대한 

이해가 높은 상담사와 의료진의 배출을 위해 ‘언론인트라우마클리닉’ 등의 구축 작업을 진행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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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경험 취재원이 용기를 내 제기한 문제가 얼마나 의미가 있고 소중한 시도였는지 전

한다. 실제 문제제기만으로도 사안에 대한 주위 환기에 큰 역할이 됐음을 알려준다.

② 데스크 입장에서 고려할 점

   A.  트라우마를 경험할 정도로 힘든 날이라면 저녁 회의 때 다음날 아이템을 논의하기에 

앞서 그날 취재하면서 겪었던 힘들었던 상황에 대해 서로 묻고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B.  데스크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현장 취재 기자들의 심리적 외상 상태를 모니터 하고, 

교대 시점을 포함해 다음 사건 취재 배정을 할 때 누구를 배정할 것인지를 미리 고려

한다.

   C.  트라우마를 경험한 취재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에 대해 설명해 주고 이러한 반

응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알려준다. 그리고 대개는 

3~4주 정도 지나면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설명해 주면 좋다. 실제 3~4주 뒤 

괜찮은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시간 동안 그들을 조용히 주시한다. 만약 3~4주 뒤에

도 괜찮지 않으면 상담이나 의학적인 도움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돕는다.

   D.  보도 관련 온라인상의 공격을 받은 언론인이 있다면 언론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돕

는다.<사례4> 동료 간 심리적 외상 경험 공유와 관계적·사회적 지지의 중요성

언론인 트라우마 위원회와 안현의 이화여대 심리학과 교수 연구팀의 언론인 트라우마 관련 포

커스 그룹 인터뷰에서도 참여자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신뢰하는 선후배 동료와 

고충을 나누며 관계적, 사회적 지지를 받은 경험에서 가장 큰 공감과 유대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그나마 도움이 됐던 것은 제 문제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선후배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트라우마 관련해서 엄청 많이 아시는 선배가 저를 보더니.. 숨을 깊게 쉬라고 하시고 [웃음] 

라벤더 티 같은 거 선물해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허브티 같은 거 먹으면 잠 잘 수 있다고…”

“선배들이 공감을 많이 해주셨어요…그런 거에서 나름 위안을 받았던 것 같아요”

실제 이태원 참사 이후 국민일보 등 일부 언론사 사건팀에서는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들끼리 

모여 심리적 외상에 대해 같이 얘기 나누는 자리를 시도했다고 한다. 이렇게 동료들끼리 트라우마

에 대해 얘기를 나누게 되면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일의 특성상 누구나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 이러한 이야기도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됨으로 인해 서

로 큰 위로와 지지를 얻으면서 힘든 상황을 같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박스7> 언론인에 대한 온라인 공격

과거에는 보도가 끝나면 직접 보도를 했던 취재원이 어떻게 느꼈는지 혹은 주변의 이 보도를 

둘러싼 반향을 살피는 것만 하면 됐다. 하지만 온라인 포털과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뉴스 소비가 

확산하면서 ‘언론인을 향한 온라인 공격’이 트라우마 관련 가장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보도의 사실 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뉴스 소비자가 자신의 정치

적 입장이나 견해와 다른 보도를 하는 언론사나 언론인을 향한 온라인 공격이 공공연하게 일어나

고 있다. 일부 정치 팬덤은 물론 심지어 국회의원이나 장관, 시도지사와 같이 힘 있는 정치인 중 

일부가 소위 ‘좌표 찍기’를 통해 특정 언론인에 대한 공격을 유도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특정 정치 세력 지지자들이 언론인에 대한 테러 협박을 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2022년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여성기자협회, 다트센터와 구글 뉴스 이니셔티브가 함께 한 한국기

자들을 대상으로 한 첫 공식 트라우마 관련 설문조사47에서도 어떤 상황에서 트라우마를 더 느끼는

47   김달아, 2022, “기자 10명 중 8명 “일 하면서 심리적 트라우마 겪었다”, http://m.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5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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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중복선택하게 했을 때 61%는 현장 취재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느낀다고 답했지만 바로 그다음인 

58.4%가 보도 이후 독자들의 이메일이나 댓글 등 직접적인 공격에서 트라우마를 느꼈다고 답했다. 

‘기사 댓글’로 인한 공격이 가장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조롱하기’(75.2%)와 ‘모욕하

기’(74.3%)를 경험했다고 한 기자들이 남녀 차이 없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성적수치심유발’은 

남성 기자는 2.1%가 월 2~3회 느끼고, 6.3%가 연 2~3회 경험한 반면 여성은 3.4%가 주 2~3

회, 8.7%가 월 2~3회, 22.6%가 연 2~3회 경험한다고 답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여성기자들이 훨씬 더 높게 온라인에서 성별을 이유로 공격받고 있음을 보

여주는 것이다. 특히 국내 상황에서는 연예, 스포츠 부문 기사에 대한 포털 댓글이 폐쇄되면서 댓

글 쓰기가 가능한 사회 일반 부문 기사, 정치 분야에 대한 기사에서 기자를 공격하는 현상이 두

드러지고 있다. 특히 젠더 관련 기사에서 바이라인이나 기자 페이지 등을 통해 짐작한 기자의 성

별을 토대로 여성 기자에 대한 공격이 매우 거세지고 있다. 

포털의 댓글 쓰기를 통한 조롱이나 성적 수치심 유발 외에도 기자 개인의 신상 털기, SNS를 

통한 박제 및 허위 사실 유포, 유튜버들의 의도적이고 집요한 괴롭힘 등도 늘고 있다. 언론 비평이

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기자 개개인에 대한 인신 비방, 조롱하기를 위한 별도 페이지나 유튜브 채

널 등도 개설된 실정이다.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는 물론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의 경우 서버가 

해외에 있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다.  

해외 연구48에 따르면 이러한 온라인 공격은 불쾌감을 넘어 분노를 유발하거나 불안감, 우울감

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언론인의 경우에도 긴장성 두통부터 몸살감기, 불면증과 공황증세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언론인을 향한 온라인 공격은 언론인에게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위험요인으로 부상하

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기자들의 취재 어젠다 선정, 취재 과정, 기사 작성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결론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언론인 개인에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데스크에서부터 언론사, 언론유관기관, 

미디어 학계 등이 함께 관심을 갖고 대처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48   Autumn Slaughter, Elana Newman, 2020, “Journalists and Online Harassment”, https://dartcenter.org/resources/journalists-and-online-harassment

③ 언론인 온라인 공격 대응 방안

   A.  개인 차원 대응

       a.  피해 사실 기록으로 남기기 - 언론인 온라인 괴롭힘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전략은 

공유된 것이 많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우선 관련 피해 내용을 문서화할 것을 권장한

다. 언론인 개인이 온라인 공격을 인지했다면, 그 순간부터 위협이 일어난 세부 장소, 

시간 등을 스크린숏 등을 통해 확보한다. 또 관련된 사람 수, 위협이 암시적인지 명

시적인지 등 세부적인 내용을 메모하고 축적해 둔다.  

 

       b.  피해 사실 회사와 공유하기 - 데스크와 회사 조직에 자신이 온라인 괴롭힘의 표적

이 됐다는 사실을 알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도록 한다. 언론사 자사 사이트나 

SNS 계정 등이 아닌 경우 SNS나 해당 포털에 신고한다. 또 개별적으로 온라인 괴롭

힘을 보낸 사람에 대해 공격 사실을 증거로 남긴 뒤 차단한다. 그럼에도 괴로운 메

시지가 계속 오면 데스크나 팀원, 동료에게 소셜 미디어 계정을 확인하거나 이메일

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다.

       c.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 체크하기 - 이상적으로는 관련 내용을 보지 말거나 무시

하라고 조언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의 온라인 괴롭힘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수

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또 여러 명의 조직적인 가해자

가 연관되거나 개인을 넘어 주변 가족에게까지 공격이 확장되기도 한다. 온라인 공

격으로 인한 스트레스 반응을 모니터링하면서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필요한 경우 회사에 상담 지원 등을 요청한다. 

       d.  법적 조치 여부 결정하기 - 온라인 공격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 대다수는 법

적인 대응까지는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안이 심각할 경우, 사내 법무팀

이 있다면 자문 변호사와 함께, 신고 및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만약 회사 내 

법무팀이 없다면, 언론유관기관 등을 통해 언론인의 온라인 공격에 대해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변호사의 리스트를 공유받거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참고가 될 만한 자

료를 제공받음으로써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길을 확보한다. 



54   |   |   55

|  ‘트라우마 리터러시’를 갖춘 취재·보도 및 언론문화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언론인 트라우마 가이드북 1.0’

   B.  언론사 조직 차원 대응 

       a.  회사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할 사안으로 인지 - 언론인 온라인 괴롭힘은 더 이상 

개인의 이슈가 아니라 언론사가 언론의 자유, 취재권 보호의 문제로 보고 적극적으

로 대응해야 하는 사안이다. 기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출입처 이동에서부터 법

적 대응 지원에 이르기까지 회사가 책임져야 할 일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b.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 - 기자에 대한 공격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포털

이나 SNS에서 관련 내용이 확산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자와 함께 

SNS, 포털 등에 회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을 한다.

       c.  언론인에 대한 심리 지원 - 혐오 댓글이나 온라인 공격도 심리적 고통을 일으켜 트

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를 이해하고 기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휴가 

조치를 비롯해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해야 한다. 평소에 정기적으로 트라우마를 예방

하고 대처하는 법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

       d.  법적 대응 및 인사 관련 지원 조치 - 기자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민·형사 소송 등 

법적인 대응에 나설 경우 법무팀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경우 증

거 수집, 신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기자가 평소 취재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쉽

지 않음을 인지해야 한다. 법적 대응에 필요한 시간 확보 및 기타 지원을 위해 부서 

이동, 인력 보강 등의 인사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 실제 소송은 수년 이상 걸릴 수 있

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e.  언론인에 대한 안전 확보 - 온라인 공격을 받는 언론인의 경우 그 공격이 오프라인

으로도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언론사가 해당 기자의 안전을 보호하

기 위한 조치도 함께 취해야 한다. 가령 출입처 등 취재 현장에 가능하면 혼자가 아

니라 팀원들과 같이 다니게 한다든지 경우에 따라 인사 조치를 통해 보다 안전할 수 

있는 내근 부서로의 이동 등도 고려할 수 있다. 

        f.  동료 및 조직적 차원의 지지 확보 - 온라인 공격은 기자의 오보나 취재 과정에서의 

실수 등 문제가 있어서 생기기보다는 무작위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지목

된 언론인의 잘못이 아니며, 조직 내 언론인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인지

해야 한다. 해당 기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동료들과 조직 차원의 지지를 보여주는 것

이 중요하다. 

       g.  자사 홈페이지, SNS 등에 언론인 보호 명문화 - 외국에서는 소위 ‘트롤버스터스

(trollbusters)49’라고 하는 온라인 공격에 대처하는 방법을 인포그래픽을 통해 제

시하거나 온라인 공격이 명백한 괴롭힘이라고 명시하는 캠페인 문구 등을 제안하

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2년부터 국민, 경향, 한겨레, 조선 등 일간지를 중심으로 기자들에

게 이메일로 공격해 오는 이들에게 회사 차원의 공식 이메일 계정을 통해 경고 이

메일을 보내는 등 본격적인 예방 조치가 시작됐다. 언론사 홈페이지에 댓글을 작성

할 경우 혐오 표현 등 문제가 될 만한 글을 쓰지 않도록 안내하는 회사들도 늘고 

있다50. 

           일부 회사에서 이렇게 기자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

이다. 특히 뉴스 소비가 주로 이뤄지는 대형 포털의 경우 댓글에 대해서는 특정 안

내 문구를 첨부하고 있지만 기자들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49   Erica Lindsay, 2020, Reporting safely panel offers tips for journalists, https://mediacollege.wvu.edu/news/media-college-enews/2020/12/18/
reporting-safely-panel-offers-tips-for-journalists 영화 ‘고스트버스터스’에서 따와 트롤(인터넷에서 남들의 화를 부추기기 위해 보내는 메시지)을 해치
우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트롤 버스터스’라 이름 붙임.

50  김나래, 2022, 공격받는 기자들-보호대책 어디까지 왔나, 관훈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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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8> 인포그래픽을 통한 해외 대처 사례 - 조직 대처 방안 안내51 <이미지9> 인포그래픽을 통한 해외 대처 사례 - 개인 대처 방안 안내52

         

 

      

           개별 언론사 차원에서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응책을 시도해 보거나 언론사 유관기관

과 유관 정부부처, 언론법 관계기관, 소셜미디어·포털 업체들과의 논의를 통해 한국

적 상황에 맞는 언론인 ‘온라인 공격’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자살 보도에 대해 자살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첨부하는 것과 같은 형태의 온라인 공

격에 대한 메시지를 담는 방법 등도 고려해 볼 만하다. 

51   <이미지8>은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언론인온라인 공격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포스터의 예시. 52   <이미지9>는 언론인 온라인 공격 시 개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트롤버스터스 사례 제시.

ⓒ 트롤버스터스, troll-busters.com

ⓒ 트롤버스터스, troll-bust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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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언론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대응 

    :  정치인들이 지지자를 동원해 소셜미디어에 특정 기자의 기사를 올리고 소위 ‘좌표 찍기’

를 통해 가해를 시도할 경우 명백히 항의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언론유관기관을 통해 언

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정치인에 경고를 하거나 최소한 성명서라

도 낼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미디어 학계 등과의 협력을 통해 ‘기자’ 또는 ‘언론인’

에 대한 공격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하는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같이 비판하며, 사회적

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언론 보도와 관련된 판결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 등이 언론인 공격이나 언론

의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언론법학회 등과의 

교류, 또 실제 법조인들을 상대로 언론인에 대한 공격이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등 실제

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을 알림으로써 언론인에 대한 공격을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방조

하거나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언론사의 평상시 트라우마 대비 방안

   A.  개인 차원 대응

    :  기자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외상 관리는 기자 생활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

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 기본적으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자신이 겪은 상황

을 객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부정적인 감정을 배출하기 위해 차 안 등

에서 볼륨을 올리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본인에게 맞는 

활동적인 취미(요가, 필라테스, 수영 등의 운동, 춤, 산책 등)를 찾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6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2021년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다트센터, 구글뉴스이니셔티브에서 트라우마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트라우마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중복으로 물었을 때 

‘휴가 등 현장과 거리두기’라고 답한 사람이 42.5%로 가장 많았고, 37.9%가 ‘직장동

료나 타사 동료 등 주변인들과 상담’이라고 답했으며 27.3%가 ‘술 또는 수면제 등 약

물에 의존’한다고 응답했다. 20.6%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8.6%가 

‘병원이나 상담소 등 전문 치료’, 2.8%가 ‘조직 내 관련 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고 답했다. 기타는 5.4%였다.

       과거 많은 언론인들은 음주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었

다. 하지만 과도한 술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 실질적인 스트레스 해소나 트라우

마 관리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의료진은 조언한다. 

       트라우마를 겪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사고를 취재한 경우에는 보도 이후 휴식을 취하

는 것이 실제로 아주 중요하다. 쉬는 동안에는 뉴스를 확인도 하지 말고, 업무 등과 관

련된 다른 연락도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가능하다면 휴가를 가거나 여행을 가는 것도 

추천한다. 실제로 어디 멀리 가지 못한다면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바꿔 다른 연락

을 차단하는 것도 방법이다.  

       취재기자뿐 아니라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다루는 영상 편집자, 

디지털 분야 에디터 등에게도 휴식은 매우 중요하다. 가능하면 이미지를 보는 업무를 

20분 단위로 끊어 휴식을 취하고, 소리를 낮추거나 색을 흑백으로 전환하는 것 등을 권

장한다. 특히 속보 등의 상황에서 사건이 일단락돼 일을 마치고 퇴근해서는 해당 사건

과 분리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혼자 있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가까운 사람들과 함

께 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는 것을 추천한다. 

       트라우마와 관련해 사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인을 범주화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과 관련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동료·선배는 누구인지?’, ‘내가 

힘든 개인적인 비밀까지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직무상 겪는 윤리적 딜레마

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동료·선배는 누구인지?’, ‘나의 기쁜 순간을 나눌 수 있는 사

람은 누구인지?’를 미리 정해두면 힘든 시기 도움이 된다. 

       취재원과 선을 긋는 방법도 배워야 한다. 특히 탐사 보도나 심층 기획 취재 시 관계를 

맺게 된 제보자 등 취재원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중요하지만 적절한 거리 유지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수시로 연락하는 취재원이 있다면 전화해도 되는 시간을 알릴 경

우(예를 들면 “나는 2시부터 1시간만 통화 가능하며 30분만 가능하다”는 것을 사전에 

알릴 경우) 생각보다 그 선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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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는 상담자가 아니며 취재 목적을 위해 취재원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지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님을 상기시켜야 한다. 기자로서의 나와 개인으로서의 나를 

분리하지 못하고 혼동하는 경우 PTSD(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빠질 확률이 더 높은 것

으로 알려져 있다53.

 

   B. 언론사 조직 차원 대응 - “트라우마 공감 언론으로 변화해야”

       ● 조직 차원에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트라우마 교육’ 제공해야

    :  트라우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언론인들의 업무의 특성상 언론 조직은 

개인이 트라우마 반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인 트라우마 관

련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조직구성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10년 정도 전

부터 방송기자연합회와 언론진흥재단 등에서 수습기자과정, 재난재해전문과정 등을 통

해 트라우마 관련 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차가 낮은 기자들

일수록 트라우마 관련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10년 차 이상, 특히 데스크

들은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연차와 상관없이 트라우마 관련해 배경지식

을 가질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언론 유관 기관 차원에서 언론인 트라우마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해야

    :  국내 현실에서는 개별 언론사 차원으로 트라우마 관련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쉽지 않

을 수 있다. 그동안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여성기자협회, 다트센트, 구글뉴

스이니셔티브가 공동으로 구성한 ‘언론인 트라우마 위원회’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언론인트라우마클리닉’을 구축해 왔다. 

       향후 한국심리학회와 협력해 언론인에 대해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심리

사 리스트를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언론법학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법무팀

이 없는 언론사들이 언론인의 온라인 공격 등에 대해 법률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는 실

제적인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향후 미디어 유관기관 차원에서 언론인 트라우마에 

대처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도 이어가야 한다. 

       ● 심리적 외상에 대한 이해와 대처 방식을 놓고 언론 문화는 진화 중

    :  언론계 안에서도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가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상황이라 자칫 그럼 

취재나 보도를 앞으로는 소극적으로 하자는 뜻이냐는 오해를 할 수도 있다. 언론사가 

트라우마 이해 기반의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며, 언론의 기본인 취

재와 보도는 적극적으로 하되 ‘심리적 외상’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취재원도, 취재

진도 보호하는 새로운 언론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이다.

       언론인 트라우마 위원회와 안현의 이화여대 교수 연구팀의 언론인 트라우마 회복 가이

드라인 제정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언론인이 경험하는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트라우마

는 조직문화와 관행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으로 힘든 상

황을 언급할 경우 여전히 낙인찍히고, 평판이 나빠질 것으로 두려워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트라우마 이해 기반 조직으로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급하다. 

       트라우마로 인해 상담을 받든, 부서를 옮기든 이는 언론인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개

인의 문제나 약해서가 아니며 트라우마를 겪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사고에 지속적으로 노

출되는 언론의 특성상 나타나는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또 지금까지 관

행대로 진행해 오던 취재·보도 방식이나 취재 인원 배치, 교체 방식 등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하버드대학 니먼재단에서도 이미 ‘심리적 외상’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식을 둘러싸고 언

론사 내 ‘세대교체’가 이뤄지기 시작했다고 전하고 있다54. 보다 안전한 언론 문화의 육

성을 위해 언론인의 트라우마와 정신적 건강까지 돌보는 것이 이제는 ‘좋은 언론사’의 

기준으로도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언론문화는 언론이 중심에서 

서서, 의학계, 심리학계, 법조계, 미디어 학계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를 만들어 함께 나아갈 수 있을 때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53   Cait McMahon, 2019, “Self-care for trauma reporting”, Dart Centre Asia Pacific. South Korean Broadcasting Journalist workshop educational 
material.

54   Ann Marie Lipinski, 2023, “An Overdue Generational Shift Is Changing How Journalists Manage Traumatic Stories”, https://niemanreports.org/
articles/trauma-reporting-itaewon-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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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론인 트라우마 가이드북 2.0’을 위한 추후 논의 과제

1) ‘언론인 트라우마 가이드북 1.0’ 어떻게 활용, 전파, 유통할 것인가?

 --  100배 활용법: 동료 간 지지 네트워크를 만들어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는 방식을 통해 

교육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같은 회사 내 선후배 간 그룹, 같은 출입

처 내 타사 동료들 그룹, 언론사 준비 학생들 간 그룹 등)

2) 언론의 취재, 보도 관행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모범 기사 사례는?

 --  ‘트라우마 공감 언론’이 되기 위해 취재, 보도의 관행은 무엇이 바뀌어야 하며 트라우

마 이해 기반 언론이 작성하는 기사는 뭐가 다른지 사례를 제시해 줄 수 있다면 큰 도

움이 될 것으로 판단.

3)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조직문화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  언론사의 공채 제도, 도제식 수습과정, 부서 배치 결정의 배경 등 트라우마를 중심으로 

조직문화를 다시 들여다본다면 무엇부터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4)  언론사에도 일반기업의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55) 같은 복지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을까?

5) ‘언론인 트라우마 가이드북 1.0’이 가장 필요한 대상은?

 --  트라우마에 대한 관심이 부상한 게 얼마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가 

적을 수밖에 없는 연차가 많은 언론인부터 교육받는 것 권장. 

6) ‘언론인 온라인 괴롭힘’ 대처를 위한 방안은?

 --  포털 등 온라인 유관 기관, 언론법학회 등과의 콜라보 통해 법무팀이 없는 언론사들이 

향후 언론인 온라인 괴롭힘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미디어 유관기관이 추후 언론인 

위한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 확장해야. 

7) ‘성폭력’, ‘성희롱 예방 교육’도 언론인 트라우마의 범주에 포함해야 할까? 

 --  최근 다트센터에서는 프리랜서 언론인들의 트라우마 관련 교육을 실시하면서 성폭력, 

성희롱 예방도 트라우마 교육 카테고리로 포함하기 시작.  

55   EAP(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은 직무 스트레스, 근로자의 건강, 부부 및 가족생활 문제, 법률 및 재정 문제, 알코올 및 약물남용, 정서적 문제 등의 해결에 도
움을 주는 심리 상담, 컨설팅, 코칭 등의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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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뉴스룸 내 동료의 죽음이 발생한 경우56

해외 언론은 전쟁이나 테러, 재난, 사건사고 등 취재 현장에서 기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대비

해 애도 관리 방안 등을 정해 두고 있다. 국내에서도 그동안 사건, 사고, 질병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언론인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적지 않게 있었다. 하지만 뉴스룸 내 동료의 죽음을 둘

러싸고 공론화된 논의는 거의 없었다. 여기서는 저널리즘과 트라우마 관련 연구해 온 대표적 

기관인 다트 센터의 제안을 소개한다.

함께 일하던 동료의 사망은 구성원을 슬픔과 고통에 빠지게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애도 관

리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수용 단계와 일터로 복귀하며 다시 시작하는 

회복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말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이 동료의 죽음에 대

해 충분히 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직 상황에 맞게 함께 고인과의 추억을 나누거나 

추모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권장된다.

언론사는 다른 조직과 달리 어떤 상황에서도 뉴스 생산이라는 업무를 멈출 수 없다. 비극적 

사건에도 신문을 만들고 방송을 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애도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럼

에도 애도 단계를 건너뛸 경우 조직 내 혼란과 불안감이 더 지속될 수 있다. 반드시 조직 구

성원들의 심리적 안정감과 조직적 결속력을 회복하기 위해 추가적인 안전 예방 조치를 취해

야 한다. 

동료의 사망 소식을 알릴 때에는 다른 곳에서 정보가 공개되기 전, 개별적으로나 또는 뉴스

룸 차원의 회의를 소집해 직접 알리는 것이 가장 좋다. 이메일로 알리는 것은 가급적 가장 

마지막 단계로 고려한다. 그럼에도 사정상 이메일로 전달해야 할 경우 내용에 받아들이기 어

려운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음을 제목에 알려야 한다.

관리자들은 동료의 장례 절차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안을 고려해야 한다.

1.  장례식과 관련, 직장 내 추모식을 별도로 진행할지, 하게 된다면 누가 주관하며, 그럴 경우 

업무에서 어떻게, 얼마 동안 제외시킬지 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유족의 의사가 중요하

며, 언론사가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느낄 경우 가족들이 언론사에 적대적일 수 있다는 점

도 인지해야 한다. 

2.  고인의 책상이나 쓰던 물품을 언제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야 한다. 고인이 쓰던 책상을 후

임자에게 물려주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 

3.  취재 중 사망한 경우 후속 업무를 누구에게 맡길 지도 판단해야 한다. 특별히 사망을 초

래한 영상이나 사진 이미지 등이 있을 경우 내부 서버에 저장되지 않도록 하거나 민감한 

자료의 경우 암호화하고 별도 보관한다. 

    

4.  유족이 산재처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 없다면 어떤 식으로 지원할

지 고려해야 한다. 또 경우에 따라 장례 이후 기자 개인의 이름으로 기금이나 기념 프로젝

트를 진행할 수도 있다.

사고사가 아닌 자살 등 사안에 따라서는 정신건강 전문가의 자문 또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

요할 수도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괴로워하는 직원과의 상담 등을 맡기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언론인은 회복력이 강하지만 동료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일부는 우

울증이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조직 내 구성

원 전부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누가 동료의 상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알아채기 어

려울 수 있다. 

56   Dart Centre for Journalism and Trauma, 2015, “TV Reporter & Cameraman Killed During Live Broadcast”,  https://dartcenter.org/blog/tv-reporter-
cameraman-killed-during-live-broad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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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적으로 고인과 가까웠을수록, 사망으로 이어진 사건에 더 많이 관여되어 있을수록 위

험이 높아진다.

2.  연차가 낮은 경력 초기의 동료들(특히 사망한 언론인과 강한 멘토링 관계를 맺은 사람들)

과 수년간 상대적으로 트라우마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사고에 더 많이 노출된 연차

가 더 힘들어할 가능성이 높다.

3.  동료의 죽음에 고통을 느끼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다. 사건의 여파로 감정적으로 반응하

거나 분노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 사건발생 4~6주가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의학적인 도움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문제가 되는 반응은 4주 정도 

지나면 저절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4.  도움이 필요한 직원이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는 게 좋은지는 개인이 판단하게 하는 것이 

좋다. 더 큰 영향을 입은 직원의 경우에는 업무를 경감하고 애도를 표하기 위해 휴가를 필

요로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경우라도 너무 멀리 긴 휴가를 가는 것은 고립감을 높일 수 

있어 권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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